
자동차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

성별 남성 나이 59세 직종 자동차 공장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1983년 8월 22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실러, 상도 T/UP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5년 7월 대학병원에서 담관암을 판정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
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3년 8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실러, 상도 T/UP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스프레이 13년 8개
월, 조립 및 실러도포 1년 9개월, 터치업 13년 1개월, 지원 3년 3개월, 휴직 2개월
로 분류된다. 도장부서는 전처리반, 실러반, 개선반, 중도반, 상도반, OK수정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도, 상도, 리페어, 상도 터치업 파트는 각각 분리되어 있다. 1983
년부터 1년 9개월간의 스프레이를 포함한 26년 9개월 동안 도장 1부에서 스프레이 
업무와 상도T/UP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디클로로메탄과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
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MC)과 트리클로로에
틸렌(삼염화에틸렌, TCE)의 주요 사용처는 도장 전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될 정도
로 잘못된 경우 차체를 리페어파트로 이동시켜서 페인트 박리제로 사용하였기 때문
에, 스프레이 업무나 상도 T/UP 수행 시에는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
며, 노출 농도 또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03년 건강검진에서 만성C형 간염을 진단받았고, 2009년 간경변증을 



진단받아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주기적으로 간 상태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
왔다. 가족력으로는 부친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의무기록과 일반 건강진단 자료에
서는 음주는 주 2잔 이내의 social drinking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흡연 이력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피곤한 증상으로 대학병원 방문하여 CT 포함한 영
상검사 시행하였고, 2015년 7월 2일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망 2015년 7월 2일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83년 
8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
장, 실러, 상도 T/UP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관암의 위험요인으로는 1,2-디클
로로프로판과 간흡충증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디클로로메탄, B형 간염, C형 간염
은 담관암 발생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CE, DDT 등의 물질
도 일부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근로자는 디클로로메탄, TCE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를 고려할 때, 노출 농도는 낮았을 것이며, 
더욱이 간내담관암과 관련성이 있는 HCV 감염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간내담
관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


